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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사업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

적정
운영비보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김철수
2133-7370

유규용
2133-7397

류민국
2133-7378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

총사업비 총
978,864,103천원

[국비]
488,401,384천원

[시비]
490,462,719천원

(보조율)
49.9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의료급여 진료비용 등 지원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, 서울시, 자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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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460,842,486)
888,300,000

(x488,870,776)
934,156,542

(x488,401,384)
978,864,103

(x△469,392)
44,707,561

(x-)
4

사무관리비 (x1,256,860)
2,513,720

(x1,332,531)
2,665,062

(x1,363,845)
2,727,690

(x31,314)
62,628

(x2)
2

민간위탁금 (x454,320,568)
875,256,164

(x480,747,264)
917,909,518

(x479,871,216)
961,803,767

(x△876,048)
43,894,249

(x-)
4

자치단체경상보
조금

(x5,250,000)
10,500,000

(x6,790,981)
13,581,962

(x7,166,323)
14,332,646

(x375,342)
750,684

(x5)
5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확보,

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증진

□ 사업근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사무관리비

○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
1,680,000,000원

= 1,680,000천원

○의료급여비용 위탁수수료
1,037,690,000원

= 1,037,690천원

○의료급여사업 안내문 제작
5,000,000원*2회

= 10,000천원

민간위탁금

○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(공단예탁금) = 961,803,767천원

- 수급권자 진료비
961,212,021,000원

= 961,212,021천원

- 건강생활유지비 지원
577,248,000원

= 577,248천원

-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
14,498,000원

= 14,498천원

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일반운영비,보장구지원,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
14,332,646,000원

= 14,332,646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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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○ 법령상 근거
- 의료급여법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
○ 규 모 : 247,090명(2016. 11월말)
- 1종 : 168,899명(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, 국가유공자,

인간문화재, 북한이탈주민, 의사상자 등)
- 2종 : 78,191명(기초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)

○ 사업기간 : 2017. 1월 ~ 12월
○ 사업내용 :
-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
-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,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
-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, 장애인보장구 구입비, 건강생활유지비

잔액 지급 등
○ 총사업비 : 978,864,103천원(국비 488,401,384천원, 시비

490,462,719천원)
- 재원분담비율 : 국비 50%, 시비 50%

□ 추진경위
○ 1997년 의료보호제도 시행
○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
○ 2003. 5월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 배치
-의료급여관리사 :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

상담, 교육 등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민간위탁금 : 기본계획수립(보건복지부)-민간위탁금

통보(보건복지부-시-건강보험관리공단)-의료비 지급(건강보험공단-각

의료기관)-정산
-자치단체경상보조금 : 매월 보조금신청(구)-매월 보조금

교부(시)-보조금 집행(구)-정산(시)
-사무관리비 : 수수료 신청(심사평가원, 건강보험관리공단)-수수료

지급(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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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계 978,864,103

보조금 집행 및 정산 2017.01~2018.02 978,864,103 월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○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확보, 지급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도모

2014년도 ○의료급여수급권자 224,630명

2015년도 ○의료급여수급권자 244,363명

2016년도 ○의료급여수급권자 247,090명(2016. 11월말)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362,525,00

0)
726,600,000

(x-)
0

(x-)
0

(x409,219,64
5)

819,989,290

(x408,876,93
4)

819,303,867

(x-)
0

(x342,711)
685,423

2014
(x368,225,65

5)
746,700,000

(x-)
0

(x-)
0

(x408,225,65
5)

826,700,000

(x408,204,82
4)

826,588,725

(x-)
0

(x20,831)
111,275

2015
(x385,442,48

6)
772,900,000

(x-)
0

(x-)
0

(x460,842,48
6)

888,300,000

(x460,830,32
5)

886,260,650

(x-)
0

(x12,161)
2,039,350


